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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가  류수정 (2022  10월 21  기준)

2021  04월 27  행   특허  트 핸드  2 에  개 ( 3 , 2022  10월 27  

행)  가 (보 ) 내 과 ( 2 ) 내 상  탈  등  리한 ( 포함)  게재합니다. 

 체  가   란에 해 었습니다.

치 체  가사항

p. 2

- 가

[2021 TOP 10 특허 례]

순 원 사건 주

1 원 2020후11059
 재  건  리 에 하

는지 단하는 

2 원 2021후10077 특허  163 가 규 하는 사 재리 도

3 특허 원 2019허8118
청  능  , 특허취 신청 사건  

심리

4 원 2019후10265
약우  주  가  원   

 등에 재  사항  미

5 특허 원 2020허4990
비 지  공지  계 그리고 사에 

한 공지  미

6 원 2017후2369  원 규  시  동  단

7 원 2019후10609 택  진보    재 건

8 원 2017후1830
특허 심  사건에  심결취   취

결  특허심 원에 한 

9 울 앙지 2020가합505891 액 상  상  는 고  해 여

10 울 앙지 2021카합20939 간  연  특허   

[2020 TOP 10 특허 례]

순 원 사건 주

1 원 2016후2522 심결  과 재심사

2 원
2016다260707

2018다221676

특허 에  약가 하 후 특허가   

경우에 약가 하에  해 상 책   여

3 특허 원 2019허4147 약 도  신규 , 진보  단

4 원
2018후11360

2016후2317
사 재리 원   여 에 한 단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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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원 2017후2543 학  진보  단

6 원 2020후10087 특허  리  양도한 에 한 원

7 특허 원 2018나1350 한 에 한 균등 해 여  단

8 울 앙지 2020카합20372 도 에 어  특허 해가 립하  한 건

9 원

2020허1991

2019허5478

2017후2291

상  특

10 특허 원 2020허1618 공  생  해  우 가 는 

p. 4

- 가

[ 신 례 (2022.10.15.까지  례)]

Ⅰ.2022년 대법원 판례

1. 법원 2022. 8. 31. 선고 2020후11479 결 거절결정

▶원 원 시 공지 주  하지 않  경우 할 원 시 공지 주  할 수 는지 여

다 과 같  공지   할 원  규  언과 내 , 각 도  취지 등에 비 어 보 , 원 원에  

공지 주  하지 않았 라도 할 원에  한 차  수하여 공지 주  하 다 , 원 원  

공지  12개월 내에 루어진 상 공지  과   수 다고  타당하다.

1) 특허  30  1항 1 는 특허    는 리  가진 에 하여 그  특허 원  내 

는 에  공지 었거나 공연  실시 는 등  특허  29  1항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

 경우[ 하 ‘ 공지(自己公知)’라고 한다], 그날  12개월 내에 특허 원  하  그 특허 원  

에 하여 특허  신규  는 진보 (특허  29  1, 2항) 규  할  그  29  1항 

각  공지  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본다고 하여 공지  규  고 다. 그리고 같   2항

 같   1항 1   고  하는 는 특허 원 에 그 취지  재하여 원하여야 하고,  

할  는  특허 원  30  내에 특허청 에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, 공지   

한 주   시 ,   한 등 차에 한 규  고 다. 

한편, 특허  52  2항  한 할 원   경우 원 원 에 원한 것  본다는 원 과 그 

 특허  30  2항  공지 주   시 ,   간에 하여는 할 원  

 한다고 하고  뿐( 는 공지 주  시     한  원 원  하여 산

하  할 원 시 미 그 한  지나 는 경우가 많  다), 원 원에  공지 주  하지 않고 

할 원에 만 공지 주  한 경우에는 할 원   공지 주  건  여  단

하여야 한다거나 원 원에  공지 주  할 원에  공지 주  통한 원 원   

한 공지  과  건  하고 지 않다. 결   규 들  문언상 는 원 원 시 공지 주

 하지 않았 라도 할 원  하게 루어지  특허  52  2항 본문에 라 원 원 에 원한 

것  보게 므 , 공지  12개월 내에 원 원  루어지고, 할 원   공지

주  차 건  하 다 , 할 원  공지  12개월  도과하여 루어 다 하 라도 

공지  과가 생하는 것  해 함  타당하다.

2) 할 원  특허  45  1항  하는 1  1 원주  만 하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, 원 원 당시 

청 에는 재 어 지 않 나 원 원   첨    도 에 재 어 는 에 하여 후  

리 할 필  생  경우 들 에 해 도  새 운 특허 원  한 것  원 원과 동시에 

원한 것과 같  과  하는 것도 허 하여 특허 도에 해 보   도  하고 다. 라  원

원 당시에는 청 가 공지한 내 과 하여 공지 주  하지 않았 나, 할 원시 청 가 



4  조 중 특허법 례노트 핸드북

공지한 내 에 포함 어 는 경우가   고,  같  경우 원 원 시 공지 주  하지 않았

라도 할 원에  공지 주  하여 원    할 실질  필  다.

3) 할 원  특허에 한 차에  보  상  는 어  차  하여 재사항  결, 비  

보  등   루어지는 보 과는 별개  도 , 보  가능 여  하게 특허  52  건

 하  허 는 독립  원 다. 라  특허 원 에 공지 주  취지  재하도  한 특허  

30  2항  해 할 우 가 다는 에  원 시 누락한 공지 주  보  식  보 하는 

것  허 지 않지만( 법원 2011. 6. 9. 선고 2010후2353 결 등 참조),   원 원 시 공지 주  하지 

않  경우 할 원에  공지 주  허 하지 않  근거가 다고 보  어 다.

4)  2010후2353 결 후 원  리 보  강 하  하여 특허  30  3항  신 하여(2015. 

1. 28.  13096  개  것) 원  단 한 실  원 시 공지 주  하지 않 라도  

간 공지 주  취지   나  할  는  할  는 공지 주  보  

도  도 하 다. 그런  특허 차에  보 과 할 원  그 건과 취지  달리하는 별개  도라는 

에 , 원 원에  공지 주  하지 않  경우 할 원에  공지 주  원 원   

한 공지  과    는지  는 특허  30  3항  신  후  하고 게 

해 함  타당하다.

5) 여 에 공지  규  특허   후 재에 지 그   사 가 고, 신규 뿐만 

아니라 진보 과 해 도  하 , 그 간  6개월에  1  는 등  개  통해 특허

도에 미 한  보 하  한 도  어 원   리  실  보 하  한 

도  리 고 다는 지 하여 보 , 할 원에  공지 주  통해 원 원   한 

공지  과  는 것  한할 합리   찾  어 다.

▶ 체  단  결

1)  리  에 비 어 살펴보 , 원고는  사건 원 과 동 한  행  3  공개 후 12개월 

내  2014. 12. 23.  사건 원 원  하 고, 당시 공지 주  하지는 않았지만, 할 원 가능 간 

내  2016. 8. 30. 할 원  하  차  하여 공지 주  하 다. 라  원고가 공지한 행

 3   사건 원  신규   진보   근거가 지 못한다고 볼  다.

2) 그럼에도 원심  원고가 할 원 시에 공지 주  하 다 하 라도 원 원 시 공지 주  하지 않

았 므   사건 원  행  3에 하여 신규   진보  다고 보아  같  단한 

심결  지하 다. 러한 원심 결에는 할 원  공지 주 에 한 리  해하여 결에 향  

미  못  고,  지 하는 상고  주   다.

2. 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1후10732 결 등록무

▶특허  29  1항 각  지

특허  29  1항 1 는 산업상 할  는 라고 하 라도 그  특허 원 에 내 는 

에  공지 었거나 는 공연  실시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   없도  규 하고 다. 

여 에  ‘공지 었다’고 함  드시 특 다 에게 식 었  필 는 없다 하 라도 어도 특 다

 식할  는 상태에  것  미하고( 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0후1238 결 등 참조), ‘공연  실시 었다’

고 함   내  비 지약  등  한  없는 상태에  양도 등   사 어 특 다  

식할  는 상태에  것  미한다( 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1후4011 결 참조). 

▶ 체  단  결

원고 보 참가  2016. 1. 22. 주식 사 엘비루 ( 하 ‘엘비루 ’ 라고 한다)과 사 에 도체  검사  

착하여 동⋅  등  하게 하는  Tester Handler(YM6401) 1  납 ⋅ 하  하는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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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계약( 하 ‘  사건 계약’ 라 한다)  체결하고, 그에 라 2016. 1. 29. 엘비루 에 행  4  납 하

다. 행  4는 피고 참가  사실상 운 하는 주식 사 케 비엔  원고 보 참가  뢰에 라 

한 다. 

 후 원고 보 참가  직원, 피고 참가  등  엘비루 에 여 엘비루  계 들  하에 행

 4  시운 ( 하 ‘  사건 시운 ’ 라 한다)하 고, 원고 보 참가  시운  당시 엘비루 과 한  

 개량  한 다  2017. 6.경   납 하 다.  사건 시운 에는 원고 보 참가 과 피고 수참

가  비 하여 엘비루  허락   사람들만 참 한 것  보 다.

한편 행  4   ‘ 가 가변 는  검사 ’라는   사건 특허  2016. 3. 24. 

원 어 2017. 12. 15. 특허  등 었고(특허  생략), 2020. 2. 27. 피고 참가  앞  특허  

등  루어 다. 

 사건 계약 , ‘   료시’  엘비루  지 한 에  하고 엘비루   하에 

시운  하여 엘비루  시운 합격  하는 시  하고( 1  3항), 엘비루  합격  지 못할 

경우 원고 보 참가  책 과 비   다시  는 체하여 재검사  아 합격해야 하   

한 납    료  지연  원고 보 참가  책  하도 ( 2 ) 하고 다. 한 ‘엘비루 과 원고 

보 참가  사   동  없  본 계약  체결  그 행에 한 사항  3 에 누 할 수 없다’고 규 (

13  1항)하고 다. 

 사건 계약  내 과 그 체  행 과 , 당사  사  계 등  합하여 보 , 원고 보 참가  엘비루

에  납 한 행  4는 시  미만  가질 뿐 고, 후 에   개량  거쳐  납  

루어  에야 비   사건 계약  행  료 었다고 볼  다. 한 엘비루 과 원고 보 참가  

러한 계약 행  료라는 공동  하에  하는 계에  3 에 한 계약 행 사항  누  지 

무  담하 고, 나아가  사건 시운  당시 엘비루 에 해 한  원만 참 하는 등 실  비 지  

한 가 루어 다고 볼 만한 도 엿보 다. 라  행  4는  사건 특허  원 에 내 

또는 에  공연  실시  것  아니라고 볼 여지가 다.

그럼에도 원심  원고 보 참가 과 엘비루  사 에 행  4에 한 비 지에 한 약  체결하 다거

나 엘비루 에 신 상 비 지 가 재한다고 볼 만한 사  없 므  행  4는  사건 특허  

원 에 엘비루 에 납 어 그 사업 에 ⋅시운  공연  실시 었다는 에   사건 특허

 청 항 1항 내지 4항  행  4에 하여 신규  어 그 특허등   어야 한다고 

단하 다. 러한 원심 결에는 공지 는 공연 실시  에 한 리  해하여 결에 향  미  못

 고,  지 하는 상고  주   다. 

3. 법원 2022. 1. 14. 선고 2019후11541 결 리범

▶ 상  해

특허  135 가 규 하고 는 리  심  특허   미 는  상 과  계에  

체  하는 것 , 그 상  심 청  심  상  삼  체  실시 태  상 

다( 법원 1991. 3. 27. 선고 90후373 결 등 참조). 

특허 는 업  특허  실시할 리  독 하고(특허  94  1항), 특허  건  경우에

는 그 건  생산⋅사 ⋅양도⋅ 여 는 하거나 그 건  양도 는 여  청약  하는 행 가 건

 실시 므 [특허  2  3  (가) ], 건  특허  건 과 동 한  가진 건  실시

었다  과 계없  그 건에  미 다. 

라  물건  특허 는 피심 청  실시한 물건  그 과 계없  상  특

하여 특허  리 에 하는지  할 수 고,  상  나 도 에 상 

 해  돕  한 연  그  가  재하 다고 하여 그러한  한 

물건만  심  상  상  다고 할 수는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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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체  단  결

 사건 특허 (특허  생략)   39개  청 항  루어진 ‘3차원 체 상 직    ’

라는  , 특허  피고들  보  하 는 특허  그  청  1항( 하 ‘  

사건 1항 ’ 라고 한다) 다.  사건 1항  3차원 체 상 직 에 한 것  건 에 해당한

다.

피고들  원고  상  ‘ 상   도 에 재한 3차원 체 상 직 ’  심  상  

상  삼아, 상   사건 1항  리 에 한다는  하는 극  리

 심  청 하 다.

한편 피고들  상  에 도  3  참 하여 상  3차원 체 상 직물  직하는 

 하는 내 도 가  재하 나,    사건 1항  에 하는  

아니라 상  해  돕  해 가한 연 에 과하고, 상  그러한 연 에 

  한 건 지에 라 건   사건 1항  특허   미 는지 여 가 

달라지지도 않는다. 라   같  가  재한  한 물건만  심  상  

상  다고 할 수는 없다.

그럼에도 원심 ,  같  가  재한  한 건만  심  상  상 

라고 한 하여 악한 다 , 원고가 생산한 (갑 4  사진  실  )  그  같   

한 라는  할 거가 없다는 등   원고가 상  실시하고 지 않다고 단하

다. 러한 원심  단에는 상  악에 한 리  해하고 필 한 심리  다하지 아니하여 결

에 향  미  못  다.  지 하는 취지  상고  주   다. 

4. 법원 2022. 1. 27. 선고 2019다277751 결 특허  침해금지 청  소

가. 원심 결 별지 목록 2 내지 5항 기재 물건  

▶ 복 지 원

당사    동 한 가 시간  달리하여  경우 시간  나 에  는 복 지  

원 에 어 하다( 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3다70331 결 등 참조). 

▶ 체  단  결

원고는 피고  상  원심 결 별지 ( 하 ‘별지 ’ 라 한다) 1 내지 4항 재 건에 하여 생산, 

양도 등  지  폐  하는  사건  하 다가 원심에 러 별지  5항 재 건에 하여 

동 한 청  가하 다. 그런  별지  5항 재 건  별지  1항 재 건   

 한 한 것 어 ,  가  청 는 별지  1항 재 건에 한 청   동 한 청 라고 

볼  다. 라 ,   청 는 복 지  원 에 어 하다. 원심  같  취지에  원고가 

원심에  가한 별지  5항 재 건에 한 각 청 는 별지  1항 재 건에 한 각 청  

 동 하여 복 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하 다. 러한 원심 결에 복 지에 한 리  

해하여 결에 향  미  못  없다.

나. 원심 결 별지 목록 1항 기재 물건에 한 486 특허에 기한 청   

▶  립

특허 해 에  상  하는 ( 하 ‘ 해 상 ’ 라 한다)  어   가지고 는지는 

해 단  가 는 주 사실  재 상  상    다( 법원 2006. 8. 24. 선고 2004후905 결 

등 참조). “ 해 상  등  어   가지고 다.”는  사실에 한 진 지, 아니  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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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특허   동  는 균등하다는  단 내지 평가에 한 진 지는 당사  진  체  

내 과 경 , 변  진행 경과 등  합  고 하여 단하여야 한다. 그리고 단 재 상  립하

 그것  하게 취 지 않는 한 원  에 므  원  과 는 사실  거에 하여 

할  없다( 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6다41869 결 등 참조).

▶ 체  단  결

피고는 피고  해 상   “복합 ”  하는 원고  (특허  1 생략) 특허 ( 하 ‘486 특허’

라 한다) 청  1항( 하 ‘ 1항 ’ 라 한다)  해하지 않는다고 주 하 도, 1심 1  변

에   특허    B-2  한 나 지   비하고 다고 진 하 다. 원고가 해

상 에 하여  특허   B-3  “단   사  거리가 평균 막 께  10  상 

10,000  하”  비하고 는지에 하여 감 신청  하  피고는 ‘  에 하여 다 지 않아 감  

필 하지 않다’는 견  하여 원고  감 신청  철 도 하 다.

그런 , 피고가 원고  상  486 특허  재 비, 신규   진보   등  주 하  한 등  

심 청  각 심결에 한 심결취 에   같   사 가 지 않는다는  청 각 결

 내 지 (특허법원 2017. 5. 19. 선고 2016허4948 결), 피고는 1심 9  변 에   B-3에 한 

 진  복하 다. 한 피고는 해 상   B-3 포함 여 에 한 감 신청  하 나, 

10  변 에    감 신청  하지 않아 변  결 었다. 

 같  피고  진  내   변  진행 경과에 비 어 보 , 해 상   B-3  비하 다는 

피고  진 ,     B-3과 동  는 균등한지 등   단 내지 평가가 아닌, 

 B-3 체  비하 다는 사실에 한 진  재 상  립하 다고  타당하다.

그럼에도 원심 ,  2004후905 결  리   해 건  특   비하 는지가 사실  

 상  다고 하 도,  사건에  피고  진  해 건  어  가 에 하는 특허

 특   동 하거나 균등하다는  단 내지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 립하지 않는다

고 단하 다. 러한 원심 결에는  립에 한 리  해한 못  다.   지 하는 상고

 주   다. 

▶  취

원심  앞  본  같  ‘ 해 상   B-3  비하 다’는 피고  진   상  지 

않는다고 못 단하고, 가  피고  진  에 해당한다고 하 라도 피고가 그  진실에 하

고 착 에 한 것 라는  취 하 는 , 1심에  루어진 감  결과에 하  그  진실에 하

고, 라   하게 취 었다고 단하 다. 

그런 , 1심에  루어진 감  해 상  486 특허 1항  아닌 (특허  2 생략) 특허 (

하 ‘395 특허’라 한다) 청  1, 3항( 하 ‘ 1, 3항 ’ 라 한다)  해하는지  상  한 것 어  

해 상  평균 막 께가 지 않았다. 라 ,  감  결과에  나타난 해 상  특  지 들

 께 편차 가, 원고  486 특허 1항  해 주  근거  피고   계 가  원고  체 

실험 결과(갑 8 )에 나타난 평균 막 께 산  근거가  께 편차   차 가 난다는 만 는 

그  진실에 하는지 여  알  어 다.

러한 사 에 비 어 보 , 원심  그  진실에 하는지 여 에 하여 필 한 심리  다하지 않  채 

 취 었다고 단  하여 결에 향  미  못  다.  지 하는 상고  주   다.

▶ 리남  항변

특허  42  4항 2 는 청 에는  하고 간결하게 야 한다고 규 하고 다. 그리고 

특허  97 는 특허  보 는 청 에  는 사항에 하여 하여진다고 규 하고 다(  

사건에 는 2014. 6. 11.  12753  개    특허 에도   다 지만 같  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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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 어 다). 는  보 는 청 에 재  사항에 하여 하여진다는 에 (특허  

97 ) 청 항에는 한 재만  허 는 것 ,   료하게 하는 어는 원  

허 지 않는다는 취지 다( 법원 2006. 11. 24. 선고 2003후2072 결, 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후1613 결 등 참조). 

한  하게  는지 여 는 그  하는 야에  통상  지식  가진 사람   

나 도  등  재  원 당시  상식  고 하여 청 에 재  사항  특허  고  

하는  하게 악할  는지에 라 개별  단하여야 한다( 법원 2017. 4. 7. 선고 2014후1563 

결 등 참조).

▶ 체  단  결

특허 1항  ‘평균 막 께’  ‘ ’는 그 미가 하고 원 당시  에 비 어 통상  

가  할  는 것 다.   청 가 하지 않  등   재 건  갖 지 못하

다고는 보  어 다.

그럼에도 원심 , 486 특허 1항  ‘평균 막 께’  ‘ ’  미가 하지 않아  재 건  

하여 원  것 고, 라  그 특허가  어야 할 것 므 , 에 한 원고  특허  행사는 리남

에 해당하여 허   없다고 단하 다. 러한 원심 결에는 특허  42  4항 2   재

건에 한 리  해하여 결에 향  미  못  고,   지 하는 상고  주   다.

다. 원심 결 별지 목록 1항 기재 물건에 한 395 특허에 기한 청   

▶청  해

특허  보 는 청 에  는 사항에 하여 하여진다(특허  97 ). 다만 청 에  

는 사항   나 도  등  참 해야 그  미  하게 해할  므 , 청 에 

 는 사항  그 언   미   하 도  과 도  등  참 하여 그 언  

하고  하는   고찰한 다  객 ⋅합리  해 하여야 한다( 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후

3230 결 등 참조).

▶ 비 원

특허 해  상  하는  는 사 하는  특허  특허  해한다고 하  해

는 특허  청 에 재  각  그  간   결합 계가 해 상  등에 그

 포함 어 어야 한다( 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0다65818 결 등 참조).

▶ 체  단  결

원심  시  같    “복합 ”  하는 395 특허 1, 3항    “다결 ”  계  

등에 비 질  쇄 지 않는 원료 미립  등  재하지 않거나 그 비  미미하여 체가 실질  

결 들 만 루어진 것 고, “결 끼리  계 ”  결 들 사 에  어느 도  폭  가질  는 

역  미하여 결 들 사 에  틈  공극도 포함한다고 해 하고, 피고  해 상  결 끼리  

계 에 리   계  재하지 않는 다결 질  루어진 것  단 하  어 다고 하여  사건 

395 특허 1, 3항 에 한 해  하 다. 

앞  본 리  에 비 어 살펴보 , 러한 원심 결에 필 한 심리  다하지 아니하고 심 주  한계

 탈하거나 청  해   특허  해에 한 리  해하는 등  결에 향  미  못 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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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8후10923 결 거절결정

▶결   진보  단

 진보   단할 에는 어도 행   내 , 진보  단  상   과 행

 차   그  하는 야에  통상  지식  가진 사람( 하 ‘통상  ’라고 한다)  

에 하여 거 등 에 나타난 료에 하여 악한 다 , 통상  가 특허 원 당시  에 

비 어 진보  단  상    행 과 차 가 에도 그러한 차  극복하고 행  

그  게 할  는지  살펴보아야 한다.  경우 진보  단  상    에 개시

어 는  알고   하여 사후  통상  가 그  게 할  는지  단

하여 는 아니 다( 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7후3660 결, 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4후2184 결 등 참조). 

약 합  계(製劑設計)  하여 그 합  다양한 결  태  결 다 (polymorph)  가지는지 등  

검 하는 다 체 크리닝(polymorph screening)  통상 행해지는 다. 약 합  야에  행 에 공지  

합 과 학 는 동 하지만 결  태가 다  특 한 결  합  청  하는  결  

 진보  단할 에는 러한 특  고 할 필 가 다. 

하지만 그것만  결    곤란  다고 단 할 는 없다. 다 체 크리닝  통상 행해

지는 실험 라는 것과  통해 결   특 한 결 에 게 도달할  는지는 별개   

다. 

한편 결  과 같  약 합  야에 하는  만  과   지 않 므   

곤란  단할   과  참 할 필 가 고,  과가 행 에 비하여 하다   

곤란  하는 한 료가   다( 원 2011. 7. 14. 고 2010후2865 결 등에  특별한 사  

없는 한 과   가지고 결   진보  단한 것도 결    같  특  해 

 곤란한지 한 사안에  과   심  진보  단한 것  해할  다). 

결    곤란  단할 에는, 결     특 한 과, 그 에  청 한 

특 한 결   , 행  내 과 특징, 통상   과 원 당시  통상  

다 체 크리닝 식 등  에 나타난 료에 하여 악한 다 , 행  합  결 다  알

거나 상 었는지, 결  에  청 하는 특 한 결 에   다는 가 나 암시, 동  등  

행 나 행 헌에 나타나 는지, 결   특 한 결  행  합 에 한 통상  

다 체 크리닝  통해 검   는 결 다  에 포함 는지, 그 특 한 결  할  없는 

리한 과  가지는지 등  합  고 하여, 통상  가 행  결    

게 도 할  는지  살펴보아야 한다.

결   과가 행  합  과  질  다 거나 양  한 차 가 는 경우에는 

진보  지 않는다( 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0후2865 결 등 참조). 

결   과   그  에 재 어 통상  가 식하거나 할  는 과

 심  단하여야 하고, 만  그 과가 심 러울 에는 그 재 내   지 않는 한도에  

원  후에 가  실험 료  하는 등   그 과  체  주 ⋅ 하는 것  허

다( 법원 2021. 4. 8. 선고 2019후10609 결 등 참조).

p. 20

-6. 

가

7. 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후11752 결 존속기간연 무

▶문  지, 경

가. 피고는 원고  상  특허심 원에  사건 특허 (특허  생략)  특허  간 연 등  심

 청 하 다. 특허심 원  2019. 2. 28.  사건 특허  특허  간 연 등  그 특허  

실시할  없었  간  과한다는  과 간  187 에 한 연 등   하는  사건 심결

 하 다. 

나. 원고는 2019. 5. 3. 피고  상  특허 원에  사건 심결  취  하는  하 다. 

다. 원심  2020. 10. 29.  사건 심결   취 하는 결  고하 는 , 그 결 에는 ‘  사건 심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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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  단한 187   원심 시 간 1(132 )  특허  원고에게 책  는 사  하여 

 간 라고 볼  없 므    심결  단  하고, 원심 시 간 2(55 )는 원고에게 책  

는 사  하여  간 라고 할 것 므    심결  단  하다’고 단하 다. 

라. 원고는 2020. 11. 20. 피고  상  원심 결  에  원고에게 하게 단한 에 복하  

상고  하 다.

▶상고

상 는 에게 한 재 에 하여 에게 리하도  그 취 , 변경  하는 것 므   승 한 

원심 결에 한 상고는 상  할  없어 허   없고,  경우 비  그 결  에 만  

라도 특별한 사  없는 한 상고   없다.

▶ 체  단  결

원심   사건 심결  취  하는 원고  청  그  하 는 , 원고는 그 결 에 시  원심

시 간 2(55 )  단  다  상고  하고  알  고,   단에 하여는 취 결

  생하는 것도 아니다( 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7후1830 결 등 참조). 라   승 한 원고 는 

원심  결 에 만  다 하 라도 상고  할  없다. 그러므  상고  피고  상고에 

하여 나아가 단할 필  없  원고  상고  각하하고, 상고비  가 담하도  하여, 여  

 견  주 과 같  결한다.

8. 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7후1304 결 등록무

▶내재   또는   신규  쟁

건  에   동 한  그 원 에 공지 었거나 공연  실시 었   그  신규

 다. 특허 에   특  건  나  행 에 시  개시 어 지 

않  경우라도 행 에 개시  건  특허 과 동 한 나  갖는다는  다 , 는 

행 에 내재   는  볼  다.  같  경우 특허  해당  는  한 

질  새 운 도  특허  상  한다는 등  특별한 사  없는 한 공지  건에 원래  재하  

내재   는  견한 것에 과하므  신규  다. 는 그  하는 야에  통상

 지식  가진 사람( 하 ‘통상  ’라고 한다)  원 당시에 그 나  식할  없었  경우에

도 마찬가지 다. 한 공지  건  내재   는  악하  하여 원  후 공지  료  

거  사 할  다.

한편, 행 에 개시  건  특허 과 동 한  는  가질 도 다는 가능  는 개연 만

는   동 하다고 할  없고, 필연  그  같   는  가진다는  어야 한다. 

, 행  공지  건 그 체  경우에는 그 건과 특허   비하여 양  동 한지 

단할  나, 행  특  에 해  건에 한 공지  헌  경우, 행 에 개시

 건  행 에 개시  에 라  건 므 , 행 에 개시  에 랐  경우 

우연한 결과  도 는 한 실시 가  같   는  가진다는  어 그 결과  필연  

해당  는  가진다는  어야 행 과 특허  동 하다고 할  다.

▶ 체  단  결

 사건 1항  ‘결 끼리  계 에 리   계  재하지 않는 것’   하는 , 

행  1에는 에 하는 재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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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질  재가 행  1에 개시  막 상  내재  라는  었다고 보  어 우

므 ,   동 하다고 할  없다. 라   사건 1항  신규  지 않는다.

9. 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7후1298 결 등록무

▶ 라미터  쉽게 실시 재 건

특허  42  3항 1 는   그  하는 야에  통상  지식  가진 사람( 하 

‘통상  ’라고 한다)  그  게 실시할  도  하고 상 하게 어야 한다고 규 하고 다

(  사건에 는 2014. 6. 11.  12753  개    특허 에도   다 지만 동 한 

취지  규 어 다). 는 특허 원   내  3 가 만  게 알  도  공개하여 특허

 보 고  하는  내 과  하게 하  한 것 다. 건   경우 그  ‘실시’

란 그 건  생산, 사 하는 등  행  말하므 , 건  에  통상  가 특허 원 당시  

 보아 과도한 실험 나 특 한 지식  가하지 않고 도  에 재  사항에 하여 건 체

 생산하고  사 할  고, 체  실험 등   어 지 않 라도 통상  가  

과  생   할  다 ,  항에  한 재 건  한다고 볼  다( 법원 2011. 10. 

13. 선고 2010후2582 결, 법원 2016. 5. 26. 선고 2014후2061 결 등 참조).

▶ 라미터  신규

새 게 창 한 리 , 학 , 생 학  특  값  하거나 복  변  사  상 계  하여  

 특 한  ‘ 라미  ’과  다  질 는 특  등에 해 건 는  특 하고 

는 행  비할 , 특허  청 에 재  질 는 특  다   는 시험⋅ 에 

한 것  산  가능하여 산해 본 결과 행  는 것과 동 하거나 는 특허   

상 한 에 재  실시 태  행  체  실시 태가 동 한 경우에는, 달리 특별한 사  없는 

한 양  에 한  만 달리할 뿐 실질 는 동 한 것  보아야 할 것 므 , 러한 

특허  신규  다. ,  같   등  통하여 양  실질  동 하다는  

지 않 , 신규  다고 할  없다.

▶ 라미터  진보

라미   공지  과 라미 에 해 한  에 만 차 가 는 경우,   재  

원 당시 통상     합하여 보았   라미 가 공지  과는 상 한 과  해결하

 한 단   가지고, 그  해 특 한 과  갖는다고 는 경우에는 진보  

지 않는다. 

한편, 라미  도  체에 하여는  같    할  없 라도  새 게 도 한 

라미   한 하는 태  취하고 는 경우에는, 한   내 에  한 과  차 가 

생 거나, 그 한  공지  과는 상 한 과  달 하  한 단   가지고 그 

과도 질  경우라 , 진보  지 않는다( 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8후4998 결 등 참조).

p. 107

-05-8

두 째

▶ 가

▶2019허4147 거 결 (특)

[미  행  격]  신규  는 진보  단에 공 는 비    체가 하

게  것뿐만 아니라, 미  라고 하 라도 는 료    하거나  내 에 

결  다고 하 라도 통상  가 상식 나 경험 에 하여 게 내  악할  는  

내에 는 행    다.

[ 약 도 개시여 , 신규  ] 행   단계  HER2-양  암  상  주맙, 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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틴, 도 탁   보플라틴 라는 4  약  한 아주 트 료  안   능 등  평가

하겠다는 것에 과한 , 도  한  같  도  재는 단지 그 도에 과가 는지  차 하

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아 통상  가 그 도  한 약리 과  객  할   도  

체  개시하고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 없다.

p. 154

- 13

두 째

▶ 가

▶2020허1618 거절결정(특) 공중 생

[공  생  해  우 가 는  취 ] 특허  32 에 하 , 공  생  해  우 가 는 에 

해 는 특허  29  1항에도 하고 특허    없다. 

[공  생  해  우 가 는 지  심사 필 ] 라  특허  32 , 62 에 비 어 특허 원  

공  생  해  우 가 는 에는 거 결 하여야 하는 것 므   공  생  해  우 가 는

지 여 는 특허 차에  심리 어야 할 것 고 것  단   실시단계에 어 에 한 식 생  

등   허가 규에 만 다룰 가 아니다.

p. 163

- 14

열 째

▶ 가

▶2016나1417 원  변경청  가

2  상  공동  한 에는 특허    는 리는 공  하는 , 특허 상  공 계  지  

어떻게 할 것 지에 하여는 아 런 규  없 나, 특허    는 리 역시 재산 므  질에 

하지 아니하는 에 는 민  공 에 한 규  할  다(민  278  참 ). 라  특허  

  는 리  공  사 에 지 에 한 별도  약   그에 , 약  없는 경우에는 민  

262  2항에 하여 지  비  균등한 것  다. 그리고 양도  특허    는 리  

양 에게 양도하고, 그에 라 양  특허  등  았 나 양도계약  나 취  등  사  

 상실하게  경우에, 특허    는 리  등  루어진 특허  동 한 에 한 

것 라 , 양도계약에 하여 양도  재산   특허    는 리  게 고 양  상 

원  없  특허  얻게 는  얻었다고 할  므 , 양도  양 에 하여 특허 에 하여 

등  청 할  다. 는 해  한 원상 복  경우에도 마찬가지    다. 계약해  

과  원상 복  규 한 민  548  1항 본  당 득에 한 특별 규  격  가진 것

 다.

라  피고는  사건 지식재산  등  공동 창 ⋅ ⋅고안  원고에게,  사건 약에 한  사건 

양도계약  2017. 5. 31. 해  원  하여,  사건 , 특허   각 1/2 지 에 한 지 등

차   사건 실 신안 원 등  1/2 지 에 한 원 변경 차  행할 무가 다.

p. 164

- 01

째

▶ 가

▶2020허4990 등 무 (특)

[특허  29  1항 각  지 ] 특허  29  1항 1 는 산업상 할  는 라고 하 라도 그 

 특허 원 에 내 는 에  공지 었거나 는 공연  실시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 

  없도  규 하고 다. 여 에  ‘공지 었다’고 함  드시 특 다 에게 식 었  필 는 없다 

하 라도 어도 특 다  식할  는 상태에  것  미한다( 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0후1238 

결 등 참조).

[ 체  단  결 ]  사건 특허 과 동 한 행 들   사건 특허  원 에 D 직원 나 그 

지   ‘클럽 M’ 원들에게 공 어 착 고 나아가 다  근할  는 브,  블 그에 게시

었 므 ,  사건 특허  원 에 그  내  특  다  식할  는 상태에 여 공지

었다고 할 것 다.

 사건 특허  원  공지 었 므 , 특허  30  1항  규 하는 신규  상실  에 해당 지 

않는 한 그 신규  다.

[ 사에 한 공지  공지 ] 특허  30  1항 2  '특허    는 리  가진  사에 하

여 그  29  1항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 경우'란 특허    는 리  가진  

내  사  는 리  고  는 과실  누 거나 타   도 함  에게 공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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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  가리키는 것 므   규 에 하여 신규  주 하는 는  같   사에 하여 누  

는 도  사실  할 책  다.

[ 체  단  결 ]  사건 계약 당시에 비 지약  포함 어 었다고 하 라도, 원고 는 

 사건 시  700개  공 당시에 어도  사건 시 들  D  리 ,  등  통해 시   

보  해 비 지약  당사  D  ,  직원들, 리 , , 동차  클럽들에 포, 착  

것  알고  하 다고  상당하다. 라   사건 시  700개   행 들  공지가 

원고  사에 한 것 라고 보  어 고, 달리  할 거가 없다. 한 특허  신규  상실하게 

하는 ‘공지’는 드시 상 매에 할 것  하지 아니하므 , 사 원고 주 과 같  원고가 D에 700개  

시  공할 당시 시 에 ‘ 매’하지는 말 것  청하 고 그 체  매 시 나 통 경 에 해 는 

원고가 D  통지 지 못했다고 하 라도, D가 원고가 한 에 라 그 시  포하여 공지  상, 

 결  달리할  없다.

라   사건 특허  공지가 원고  사에 한 공지  신규  상실  에 해당한다는 원고  주

  없다.

p. 196

- 03
여 째

▶ 가

▶2018나1350 수 한  균등

가. 단

[ 비 원 ] 특허 해  상  하는 ( 하 ‘ 해 심 ’ 라고 한다)  특허

 특허  해한다고 하  해 는 특허  특허청 에 재  각  그  간  

 결합 계가 해 심 에 그  포함 어 어야 한다. 

[균등 해  건] 한편 해 심 에 특허  청 에 재    변경   는 경우에

도, 특허 과 과  해결원리가 동 하고, 그러한 변경에 하 라도 특허 에  실질  동 한 

과  나타내 , 그  같  변경하는 것  그  하는 야에  통상  지식  가진 사람(

하 ‘통상  ’라고 한다) 라  누 나 게 생각해 낼  는 도라 , 특별한 사  없는 한 해

심  특허  청 에 재  과 균등한 것  여  특허  특허  해한다고 

보아야 한다.

[과 해결원리 동  단] 그리고 여  ‘과  해결원리가 동 ’한지 여  가릴 에는 청 에 재

   식  할 것  아니라, 에    재  원 당시  공지

 등  참 하여 행 과 비하여 볼  특허 에 특 한 해결 단  하고 는 사상  핵심

 엇 가  실질  탐 하여 단하여야 한다.

[ 과  실질  동  단 ] 한 ‘ 과가 실질  동 ’한지 여 는 행 에  해결 지 

않았  과  특허  해결한 과  해 심 도 해결하는지  심  단하여야 하므

,   재  원 당시  공지  등  참 하여 악 는 특허 에 특 한 해결수단  

하고 는 술사상  핵심  해 심 에 도 어 다  과가 실질  동 하다고 

보는 것  원 다.

[생략  경우] 다만 특허  청 가 복수   어 는 경우에는 그 각 가 

 결합  체  술사상  보 는 것 지 각 가 독립하여 보 는 것  아니므

, 해 심  특허  청 에 재  복수    만  갖 고 고 나 지 

가 결여  경우에는 원  그 해 심  특허  특허  해한다고 볼 수 없고, 특허

 청 에 재     리행사  단계에  비  하지 않  사항 라고 하여 무시

하는 것  사실상 청   사후에 하는 것  어 허  수 없다.

[수 한  경우] 또한 특허  청 가 한  수  한 한 것   하나  하고 

는 경우에는 그   수 가 균등한 에 해당한다는 등  특별한 사  없는 한 특허  청

에  한 한   수 를 가지는 해 심 품  원  특허  특허  해한다고 볼 수 없다. 

라  해 심    수  한 하여 한 특허  청 에 재  과 

균등하다고 보  해 는 해 심  특허  청 에 재  수  균등한  수  가

지는 것  야 하고, 는 특허  수 한  단순   당한 실시 나 태 등  시



14  조 중 특허법 례노트 핸드북

하  한 것  그 체에 별다  술  특징  없어 통상  술 가  택하여 실시할 수 는 

도  단순한 수 한 에 과하 라도 마찬가지 다.

나. 체  단  결

[문언 ]  에탄 아민, 과산 , 산 나트   사   포함하는   

1항  격과 그 과산   나 지  사 에 가지는  결합 계 등에 비 어 

볼 , J⋅K 에 과산 가 재하지 않는 경우라  1항  특허  해하는 에 해당한

다고 보  어 운  하다. 

그리고 J⋅K 에 과산 가 검  가능한 도  미량  재하는 경우라 , 1항  

비  그  포함하고 지 못하다. 

라  J⋅ K  1항  비 지  포함하는 것  그 특허  언 해하는 

에 해당한다는 원고들 주  아들   없다.

라  하에 는 J⋅K  과산  검  가능한 도  미량  포함하는 경우 1항 

 청 에 재  과 균등한 것  여  특허  특허  해한다고 볼  는지  살펴

본다.

[균등 ] 1항  비 에  한  단   당한 실시 나 태 등  

시하  한 것  그 체에 별다   특징  없어 통상  가  택하여 실시할 

 는 도  단 한 한 에 해당하는  앞  본  같다. 

러한 과 J⋅K 에  트리에탄 아민  과산  해  지연시키  한 안  도 

역할  할  다는   하여, 과산 가 에탄 아민에 해  도(약 180℃) 지 해가 

지연 도   택할  는  게 악하 라도, 그 에 다고 볼 는 1항  

비   라도 여  통상  가  같  해지연  고 하여  

택하여 실시할  는 도 어야 한다고 볼 것 다. 

그런  J⋅K 처럼 과산  검  가능한 도  미량  포함하는 경우 지  같  통상  

가  택하여 실시할  는 도  비  루어진 것에 해당한다고 볼  없고,  

달리  미량  지 1항  사상  핵심  는  것 라고 보는 것 , 1항 

 비 에 재  한 사항  비  하지 않  사항 라고 하여 시하거나 1항 

  같  사상  핵심  도 시하는 결과  다  없다.

상  합하 , J⋅K  과산  검  가능한 도  미량  포함하는 경우, 1항 

과 과  해결원리가 동 한 에 해당한다고 볼  없다.

p. 225

- 15
아 째

▶ 가

▶2002다18244 해 상 기여

건  가 재산  해에 계  경우에 어 는 해 가 그 건  ⋅ 매함  얻   

체  해행 에 한 라고 할 는 없고, 해 가 그 건  ⋅ 매함  얻  체 에 

한 당해 재산  해행 에 계   여 ( 여도)  산 하여 그에 라 해행 에 한 

액  산 하여야 할 것 고, 그러한 여  해 가 얻  체 에 한 재산  해에 계  

 가결 , , 가격비 , 양  비  등  참 하여 합  평가할 에 없다.

▶2020가합505891 128  8항  고 해

특허  128  8항에  해 상 액 주 에 하여, 피고가 피고  ⋅ 매함    사건 

1항 에 한 원고  특허  해한  하여 과실   다. 

그런  과거 피고가 원고  원고가  사건 특허  실시한  납   다고 하여 그 에 

하여 원고가 특허  보 하고 었  당연  알았다고 보 는 어 고, 달리 피고가 피고  ⋅

매하   사건 1항 에 한 원고  특허  해한다는 에 한 고 가 었다고 할 만한 거

는 없다(원고  재  알았거나 알  었다고 하여 당연  그  원고 특허  실시  알았

 사  다고 보 는 어 고, 원고가 과거에 쇼핑에 한 고 상에 특허 에 한 언  었다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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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 라도 마찬가지 다. 피고  ⋅ 매에 하여 원고가 든 든 피고에게 경고  한 

 없   사건  하  원고 도 하고 다). 

라  피고에게 특허  해  고 가 었   특허  128  8항에  해 상  하는 원고

 주  아들   없다.

▶참고내 고  는 경우 미

특허  128  8항  ‘고 ’라고 규 하고 지 않고 ‘고 ’ 라고 규 하고 다.

는 해 상액 액 건   고  내지 미필  고 뿐 아니라, 과실 지 포함할 것 지 가 

었  다.

생각건  실 에  과실과 미필  고  경계가 한 것  아니지만  고 보다는  고  

근하여 과실도 고   하  실  가  함에 어  특허  128  9항  고 들  탄

 해 한 해 상액  가 하는 것  해행  근 에 도움  것  단 다.

다만 게  특허 해죄  사사건과 해 상  민사사건에  고  여 가 달라질  어 실

 원에게 담  가 고 체계  단  에  타당하지 않다는 우 는 다.

p. 229

-02

째
▶ 가

▶2021허2540 정정

 등  보 도는 등  특허 에 한  개   해하지 못한 특허 가 나 

도  만  못 하 에도 하고 청  체가 지 않게 는 것  지하  하여 

도  도 , 실질  새 운 청 에 해당하는  등  보  허 하게  청  

간  한한 특허  취지  몰각시키는 결과가 고, 청 가 아들여질 지  등  보

  한  복 어 행 상  낭비  심 차  지연  래  우 가 는  고 할 ,  

등에 한 보  당  사항  삭 하거나 청  내  실질  동 하게 는  내에  

경미한 하  고 는 도에 만 청 취지  지  변경하지 않는 것  허 다고 보아야 한다.

특허  140  2항 본  " 1항  규 에 하여  심 청  보  그 지  변경할  없다.”

라고 규 하고 는 ,  규  취지는 심 청   청  취지에 하여 지변경  게 할 경우 

심 차  지연  래하거나 피청  어  행사  곤란케 할 우 가  라 할 것 고, 지  

변경 라 함  특허청   가, 감  는 변경함  말한다

p. 234

-06

째

▶ 가

▶2017허7005 동 사실  미

[동 사실  동 거  미]  특허  163 는 “  에 한 심  심결   에는,  심결  

각하심결  아닌 상, 그 사건에 하여는 누 든지 동 사실  동 거에 하여 다시 심  청 할  

없다.”라고 규 하고 다. 여  ‘동 사실’ 라 함  당해 특허 과  계에   는 체  사실

 동 함  말하고, ‘동 거’라 함  그 사실과  가진 거  에  심결  거  동 한 

거뿐만 아니라 그  심결  복할   도  하지 아니한 거가 가 는 것도 포함한다.

[무 사  가  경우] 그리고 특허나 실 신안  등 심 청 에 하여 에  심결  라도 

 심 에  청 원   사  에 다  사 가 가  경우에는 새 운 심 청 는 그 체  

동 사실에 한 것  아니어  사 재리  원 에 지 아니한다.

[ 체  단  결 ] 앞  본  같 ,  심결에  청 원   사 는 진보  었고, 

 사건 심 청 에 는 진보   에 신규   사 가 가 었다. 그런  특허 에 신규

 없다는 것과 진보  없다는 것  원  특허    없는 사  독립  특허 사 다.

라  앞  본 리에 비 어 볼   사건 심 청 는 동 사실에 한 것 라고 볼  없 므 ,  심

결에 한 계에  사 재리  원 에 다고 볼 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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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. 236

-09

가

09 특허취소신청

▶2019허8118 특허취 신청 심리  한 여

[특허취 신청 ] 특허  132 2 1항  누 든지 특허  등  등 공고  후 6개월  는 

날 지 그 특허가 특허 원 에 내 는 에  포  간행 에 게재 었거나 통신  통하여 

공  할  는 에 하여 진보  는 등  특허취 사 가 는 경우에는 특허심 원 에게 

특허취 신청  할  다고 규 하고 다. 는 누 든지 하 가 는 특허에 하여 행 보에 한 

특허취 사  특허심 원에 공하  심  해당 특허  취  여  신 하게 결 하도  함  특허 

검  강 하는 에 그 취지가 다.

[특허취 신청 심리  한] 특허  132 2 2항  ‘특허공보에 게재  87  3항 7 에  행

에 한 는 특허취 신청  할  없다’고 하여 특허취 신청  신청사  한하고  뿐 다. 

같   132 10 1항  ‘심  특허취 신청에 하여 특허취 신청 , 특허  는 참가  

하지 아니한 에 해 도 심리할  다’고 규 하고 고, 같   2항  ‘심  특허취 신청에 하

여 특허취 신청  신청하지 아니한 청 항에 해 는 심리할  없다’고 규 하고  그 에 달리 특허

취 신청에 한 심리 에 한 한  고 지 않다.  다  에  원고  주   같   132

2에  들고 는 한계 내에 만 특허심 원  특허취 신청에 한 직 심리  할  다고 보아야 한다는 

 주  아들  어 다.

한 특허  132 2 2항에 라 특허공보에 게재 고 심사과 에  거   통지  행 에 

하여 진보  다는  특허취 신청  할  없다고 하 라도, 그 행 과 다  행  결합

에 하여 진보   다는 는 특허취 신청  할  다고  타당하다.

[ 체  단  결 ] 특허심 원  2019. 9. 27. ① 청  아들여  하 , ② 1항  

행  1 는 행  1~3에 하여, 5, 8, 9, 10항  행  1 는 행  1~4에 하여, 

6, 7항  행  1 는 행  1~4에 하여, 11~13항  행 들에 하여 각 진보  

므 , 그 특허가  취 어야 한다는   특허취 신청  아들 는 결 ( 하 ‘  사건 결 ’ 

라 한다)  하 다.

행  1, 5는  사건 특허  원에 하여 통지  거 에 포함  행 지만, 심  심리

는 한 없 므   결  심리  어났다고 볼  없다.

한  사건 결  는 1항  행  1~3  결합에 하여, 5~10항  행  1~4  

결합에 하여, 11~13항  행  1~5  결합에 하여 각 진보  다는 등 ,  사건 특허

 행  1 나 행  5 에 나 지 행  들과  결합에 하여 진보  다는 내  

포함하는 것 므 , 특허심 원  행  1, 5에 한 만  심리⋅ 단하여  사건 결  하 다고 

볼 도 없다.


